


■ 1990년대말외환위기 이후
본격적 확장시작

■ 역대 정부의 성격과 무관하게
지속적으로 성장해온경향

■ 지속적인확대 경향에도
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
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

■ 이와같은 상황은온존하는
불평등과관련있는것으로
보임



■ 사회보장 제도에 최소권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현행 법

■ 사회보장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부족

■ 사회보장 급여기준 비현실성과 광범위한 사각지대

■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한계

■ 소득보장 중심 복지국가 전통과 빈약한 사회서비스



■ 사회보장 제도 전환의 원칙

– 상대적 최저선을 규범적 적정선으로 recalibrate

– 자유로운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기본권으로 guarantee

–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보편주의



■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40-50% 수준의 적정 생활소득보장

– Recalibrate-guarantee-reunite

■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보편적 사회보험 실현

– 소득이 있는 모든 주민을 가입자이자 수혜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소득보험

■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

– 소득보장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보장


